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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법(II)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강철구1 

1. 問題의 提起 

멀티미디어 著作物이란 무엇인가?2) 아직 이 質問에 대한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합의된 定義는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멀
티미디어 著作物1)이란 디지털 環境下에서 相互 作用性을 가진, 文學的 創作物, 오디오비쥬엘,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
이스 등 다양한 장르의 여러 작품이 컴퓨터의 造作에 의해 結合된 것으로, 컴팩트 디스켓 등의 形態로 貯藏되어 특수한 裝備
에 의해 일반인에게 認知되는 創作物을 의미한다.3) 

                                                                                                                                                                       

따라서, 理論的으로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生産 및 法的 保護에는 이와 같은 著作權法 保護對象인 다양한 장르의 여러 가지 
作品이 獨立性을 잃고 전혀 새로운 멀티미디어 著作物로 創作되었는가. 아니면 이들 다양한 장르의 旣存 作品들이 一連의 獨
立性을 유지한 채 새로운 構成을 통하여 또 다른 멀티미디어 著作物로 創作되었는가에 따라 달리 取扱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최종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創作性'이 認定될 시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게된다는 점에는 異見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멀티미디어 著作物을 創作하는 過程이 旣存의 音樂 映像 作品등의 부분적 選擇이나 그 組合에 그치고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 비추어, 後者의 경우, 一次 著作權者가 獨立性을 維持함으로 멀티미디어 生産者가 이들로부터 使
用許諾을 得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前者의 경우는 그 限界의 模糊性으로 인하여 一次 著作物의 著作權者가 최종 멀티미디
어 著作物에 대한 剽竊是非를 主張할 憂慮가 있다. 

이러한 基準의 模糊性에 근거한 빈번한 剽竊是非는 기존의 著作權法理속에서 멀티미디어 産業의 發展을 萎縮시킬 우려가 있
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멀티미디어의 初期段階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法的 是非가 빈번하리라 예상되는 디지털 
狀態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조차 아직 國際的으로 충분한 判例나 合意된 法的保護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다가오는 情報인프라 時代에 대비하여,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法的保護에 관한 立法過程에서 이러한 一次 著作物과 
最終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法的 保護사이의 均衡에 대한 충분한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복합적 형태인 
'멀티미디어 著作物을 새로운 法(Sui-generis)의 領域에서 保護할 것인가.' 아니면, '旣存 著作權法의 領域에서 保護할 것인
가.'의 문제가 提起된다 하겠다. 물론, 後者의 見解를 따르게 되면, 많은 멀티미디어 産業界 關聯者들로부터 同 産業을 萎縮 
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는 嚬蹙을 사게 될 여지가 있고 前者의 見解를 따르자면 많은 著作權者가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憂慮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멀티미디어 時代에 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行政府가 1993년 以來 情報高速道路建設 및 멀티미
디어 서비스 提供을 위한 NII 및 GII 構築 계획을 강력히 推進한 以後, 現實的으로 멀티미디어의 法的 保護에 관한 合意가 法
學者들 사이에 導出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정보인프라 時代의 法 適用에 混亂이 到來할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이 글은 멀티
미디어 著作物이 短期的으로는 著作權法의 法的 保護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中期的으로는 그 技術的 特性上 特別法(Sui-
generis)의 保護를 받아야 하고, 長期的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인프라법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이 생성되리라 
예견되는 것에 대한 當爲性을 나타내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旣存 著作權法 保護의 對象으로서의 멀티미디어 著作物 

1)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創作行爲 

序頭에 언급하였듯, 멀티미디어 創作 行爲에는 一次 著作物 著作者와 最終 멀티미디어 著作物 著作者라는 2개의 要素를 考慮
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 創作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래 2가지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많은 實務에서 행하여지듯, 일인(대개의 경우, 企業家, 編輯人, 오디오비쥬얼의 프로듀서 등)의 指揮 監督下에 그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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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다양한 장르의 著作者(作家, 컴퓨터 그래퍼, 音樂家 등)들이 共同으로 새로운 領域인 멀티메디어 創作을 實行하는 경우
이다. 

둘째, 멀티미디아 創作者 일인에 의해 멀티미디어 創作過程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旣存 作家들의 音樂 映像 作品등의 부분
적 選擇이나 그 組合을 통해, 멀티미디어 創作이 行하여진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나라 著作權法 著作物의 組合方
法에 의한 分類에 의하면 結合著作物(Oeuvre collaboration) 또는 共同著作物(Oeuvre collective)에 해당한다. 上記 두 가
지 區分의 基準은 分離 可能性과 個別 利用可能性에 있다. 

"분리 가능성은 하나의 저작물의 각 구성부분별적 이용가능성에 있다. 분리가능성설은 하나의 저작물의 각 구성부분이 물리
적으로 분리가능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은 분리된 것이 단독으로 이용 가능한가 여부를 기
준으로 한다."4) 

그러나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創作의 경우, 最終 創作物이 하나의 目標를 가지고 生産됨에 비추어, 共同著作物에 해당하는 
경우가 結合著作物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물론 結合著者物의 경우를 전혀 排除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상기 분류를 따르면 混合著作物(Oeuvre composite)의 한 형태인 二次的 著作物로 분류될 수 있다. 二次的 
著作物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5)를 의미한다. 따라
서 二次的 著作物로 保護받기 위해서는 原 著作物과는 별도로 새로운 創作性이 가해져 있어야 하며, 二次的 著作物의 作成에
는 原作者의 許諾을 필요로 한다. 상기한 두 경우 모두, 만약 멀티미디어 著作物이 하나의 새로운 創作物로 그 創作性이 인정
된다면, 旣存의 著作權法에서 保護될 수 있다는 結論을 이끌고 있다. 

2)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創作性 

그러면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創作性'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著作權 保護의 要件으로서의 創作性을 충족시키는가? 일반적으
로 著作權法의 '創作性'이란 特許法의 '新規性'보다는 人間의 精神的 측면이 강조된 한단계 위 수준의 槪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6) 

그러나 근 100여년간 이러한 '創作性'의 法解釋을 두고 "創作者의 努力과 그 自身의 表出"을 '創作性'의 判斷基準으로 삼는 
大陸法界와 단지 "創作者의 努力"만을 '創作性'의 判斷基準으로 삼는 英美法界는 法解釋上의 合意를 導出하지 못하였다.7) 

결국 이러한 法解釋上의 不一致에 기인한 大陸法界와 英美法界의 갈등은,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著作權을 'le droit 
d'auteur' 및 'das Urheber-recht' 라 칭하여 著作者의 著作物上의 모든 權利(著作人格權 및 著作財産權)를 著作權法의 保
護 對象으로 강조한 반면, 영국 및 미국은 그들의 著作權을 'copyright'라고 부르며 著作者의 著作財産權(특히 複製權)만을 
保護의 對象으로 强調하는 등 그 呼稱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不一致가 兩界의 著作權法理上의 人格權 保護의 有無라는 權利保護上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 要因이라 생각
할 시 결국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듯, 大陸法界의 著作權과 ('le droit d'auteur' 및 'das Urheber-recht') 英美法界의 著作權
('copyright')과는 서로 다른 法理라는 소수의견이 說得力이 있어 보인다.8) 그러면 여기서 다시 本論으로 들어가서 멀티미
디어 著作物의 創作性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英美法界 法理에 따르면 作家가 독립적 노력을 기울인 最終 멀티미디어 作品은 
똑같은 結果物이 旣存에 存在하던 存在하지 않던 간에 法的으로 保護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大陸法界의 法理에 따르면, 作家
의 努力의 代價로서의 最終 創作物은 다른 作品과 구별되는 作家만의 獨創的 表出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독일
의 著作權 法理는 이 作家의 表出이 旣存의 作品보다는 무언가 새로운(Etwas Neuves)것을 表出하여야 한다는 特許法에 가
까운 보다 嚴格한 基準을 適用하고 있다. 

英美法界의 '創作性'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서, 作家의 努力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다. 과거의 判例는 作家가 投資한 時間 및 經濟에 대한 報償의 槪念으로 努力의 기준을 評價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認識이 그 主流를 이루고 있다.9) 

그러나, PC의 사용이 일반화된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전통적 見解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이름을 알파
벳으로 나열한 지역 전화번호부는 素材의 創作的 選擇 및 配列이 '創作性'으로 認定되어, 하나의 編輯著作物로 著作權法의 保
護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지하듯 오늘날 전화번호부상의 一次的 데이터를 간단한 한두 段階의 PC작업을 거쳐 수초내에 새로
운 分類로 그 配列을 바꾸었을 때, 前 作業에 비해 時間과 經濟的인 投資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後者의 경우도 前者와 같이 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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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의 創作的 選擇 및 配列이 '創作性'으로 認定되어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를 하여야 하나 하는 問題에 빠지게 된다(만약 認定
한다면 그 著作者는 혹시 PC상의 동 作業을 施行한 소프트웨어는 아닌가?). 이를 英美法界의 見解로 보면, 著作權法 保護의 
對象으로 分類한다. 그러나 傳統的 大陸法界 見解에 의거할 경우,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된 一次的 著作物을 통계적으로 처리
한다든지 그래프나 일람표를 만드는 등 1차 著作者와는 個別되는 2차 著作者 스스로의 表出이 1차 著作物의 加工 形態로 表
出되는 경우만 이를 '創作性'이 있다고 認定하기 때문에 上述한 단순한 配列의 변화를 創作性으로 認定하는 英美法界 보다 
그 適用이 嚴하다. 문제는 컴퓨터의 사용으로 素材의 選擇과 配列이 순식간에 간단한 한두 段階의 PC作業을 통해 수초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각각의 2차 結果物(여기서는 作品이란 말을 자제하도록 하자!)을 英美法界의 著作權法理에 따라 
著作權法으로 保護할 경우, 法的으로 保護해야할 정당한 著作權者의 保護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
라, 결과적으로, PC 조작을 통한 수많은 새로운 配列 및 組合을 2차 結果物로 認定, 수만의 著作權者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情報인프라 時代는 著作權의 洪水 또는 著作權 不感症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私見으로는, 1차 著作者의 合理的 保護 및 情報 利用자의 利用권 保護 사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情報인프
라 時代는 大陸法界 法理의 '創作性' 解釋과 같이 다소 그 適用이 엄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엄격한 法解釋을 통해야 
멀티미디어 環境下에서 빈번히 발생하리라 여겨지는 複製와 그 複製物을 간단한 PC작업을 통해 새로운 創作物인냥 法的 保
護를 주장리라 예상되는 모든 行爲를 실제적 創作行爲와 區別할 수 있고 그러므로 最終 使用者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情報에
의 接近 및 使用을 許諾하여 情報인프라 構築의 目的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여겨진다. 즉, 情報化社會의 著作權保護의 
創作性은 大陸法界의 理論을 適用하여야만 著作權者의 일정 權利를 保護하고 技術의 발달에 便乘한 著作權의 濫用을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경우, 情報인프라 構築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 그들 著作權法理의 '創作性'을 계속 적용할 것
이 뻔한 현실에서 이러한 私見은 說得力을 잃어갈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法的保護를 받는 자국의 情報가 大陸界 法理를 엄
격히 적용하는 국가에서 保護의 對象에서 제외될 경우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自國 利益을 代辯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왜 독일 프랑스 등 우리 知的財産權法의 母體인 유럽 國家들의 法理論의 發展을 重視하고 그들과 공
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하는 當爲性을 찾을 수 있다. 즉 知的財産權法 전반에 걸쳐서 이들 大陸法界 國家들의 法發展
을 收用하면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보다 유연한 대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3.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著作權과 保護의 期間 

1)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著作權 

주지하듯, 創作性의 2가지 構成 要素인 "著者의 努力"에 대한 法的 保護가 著作財産權의 형태로, "그 自身의 일부의 表出"에 
대한 法的保護가 著作人格權의 형태로 나타났다. 著作財産權은 著作者의 財産적 利益을 保護하고자 하는 權利로 주로 著作
物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許諾하고 代價를 받을 수 있는 權利로서 멀티미디어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다함은 
주로 이 著作財産權의 法的 保護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같이 大陸法界 法理를 따르는 國家에서는, 著作權 保護
의 對象으로서의 멀티미디어 創作物은 著作人格權의 保護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情報인프라 環境下에서 配布되는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著作物은 配布權, 複製權, 2차적 著作物 作成權등에 
대한 法的인 保護를 통한 經濟的 價値追求를 그 제1의 目標로 하지 著作者 自身의 일부 表出에 따른 公表權, 姓名表示權, 同
一性 維持權등의 著作人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듯 여겨지는데 大陸界 著作權法 적용의 問題點이 있다. 과연 멀티미
디어 著作物을 創作을 하는 사람중에 몇이나 멀티미디어 著作物 속에 精神的 創作物로서 本人의 人格이 反映되었으므로 이
를 財産的 價値보다 더 尊重해야 한다는, 著作人格權을 考慮하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情報인프라 時代는 어떠한 형태로
든 情報構築을 위한 經濟的 投資에 대한 法的 報償을 條件으로 情報의 公有를 許諾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大陸法界 著作權法이 著作人格權의 保護를 抛棄하고 財産權的 保護만을 認定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인바, 
이는 곧 著作權 本然의 문제인 '創作性'에 대한 法解釋의 변화를 뜻하며 나아가서는 大陸法界 著作權의 抛 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英美法界 著作權을 따르자니 前述하였듯 著作權의 大洪水 및 著作權 不感症 現想이 豫見된다. 이러한 
情報技術에 대한 著作權法 保護의 問題가 비단 어제 오늘날 豫見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狀況은 이미1980년대 初
期에 이미 논란된 문제들이다. 돌이켜보면, 소프트웨어 保護法의 制定을 둘러싼 法理 攻防이 그 嚆矢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大陸法界에서는 많은 法學者 및 미국의 젊은 法學者들은 소프트웨어의 保護는 著作權의 法理로 保護하
는 것이 不適合함으로 Sui-generis(特許法) 形式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이러한 주장의 根據로 물론 上記에 언급
한 理論的 理由들이 擧論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미국내 로비 및 政策的 理由 등으로 拒絶되
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保護를 위해 그들의 著作權法을 改正한 이후, 그들은 通商法 301조를 적용하겠다는 壓力 및 外交
的 懷柔를 통해 세계각국을 屈服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著作權者의 財産權법 保護를 중시하는 미국 著作權이 데이터베이스
의 法的 保護 問題에 직면하여서는 前述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限界를 드러낸 듯 보인다. 단지 그들은 이 부분에 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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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的 合意의 方向을 提示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단지 旣存 著作權法上 'Compilation'으로 分類 保護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世界 最初로 데이터베이스 保護法案을 採擇한 유럽연합은 '作家의 努力+作家의 自己表出'이란 英美法이 갖
고 있지 않은 '創作性'의 法解釋의 基準을 적용함으로 데이터베이스보호의 洪水(?) 事態를 克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 保護法案11)을 規定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멀티미디어의 初期的 形態임을 감안할 시, 멀티

미디어 시대 著作人格權은 存在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멀티미디어 著作物이 著作權法理하에 保護된다면, 물론 著
作人格權은 保護되어야 한다. 즉, 公表權, 姓名表記權, 同一性 維持權으로 대표되는 著作人格權은 이와 같이 著作者의 意圖
的 自己 表出을 존중코져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이 수월한 情報인프라時代에 情報를 컴퓨터통신에 띄운
다함은, 公表權과 關聯하여, 이미 著作家가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推定되며, 이와같이 公表된 情報가 最終 利用者 각자에 의
한 각자의 目的에 따라 效率的으로 變形 또는 管理되는 것이 必要不可缺한 情報인프라環境하에서 정보를 컴퓨터통신에 띄운
다 함은 同一性 維持權과 관련하여, 商業目的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의 情報의 短縮 再編輯에 著作者가 同意한 것으로 
著作權者의 公表權 및 同一性 維持權은 사실상 그 의미가 縮小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際的으로 調和된 멀티미디어 保護法이 存在치 않는 현 시점에서 멀티미디어 著作物도 旣存 著作權法의 複合著作物
(Oeuvre composite)의 한 形態인 2次的 著作物로 分類되어질 수 있으며, 創作行爲 2번째의 경우12)는, 멀티미디어의 創作
時 原 著作者의 許諾을 必要로 하며 이를 表記하여야 한다. 創作行爲 1번째의 경우13)도, 著作財産權은 自動的으로 雇傭契約
에 의해 指揮 監督한 企業家, 編輯人, 오디오비쥬엘의 프로듀서 등에게 歸屬된다고 하더라도 著作人格權이 각각의 다양한 장
르의 著作者(作家, 컴퓨터 그래퍼, 音樂家 등)에게 歸屬함으로 이를 表記하여야 한다. 

이는, 著作人格權 保護 側面에서 마치 영화에서의 監督, 製作者, 出演者, 作曲者등등이 映畵上映시 表示되는 것과 같이 멀티
미디어 著作物속에서도 表現됨을 의미한다. 

2)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그 보호의 기간 

著作權 保護의 期間은 미국, 한국, 일본, 著作權法 및 Trips에 의하면 著作者 死後 50년까지, 유럽연합 指針14)에 의하면 著
作者 死後 70년이다. 

여기서 동 保護의 期間이 과연 멀티미디어의 特性上 適合한가 하는 疑問을 제시해 본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半導體(10년) 
및 特許(20년)의 保護期間이 相對的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체의 效率性이 과연 100년 정도 持續될 것인가 하
는 의문이다. 오늘날 利用되는 대표적 멀티미디어 형태의 CD-Rom을 과연 50-100년후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면 동 CD-Rom이 미래의 컴퓨터와 互換되지 않음으로 50-100년전의 컴퓨터를 다시 求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을까? 

그러나 著作權法의 保護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甘受해야 한다. 특히, 人格權을 두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著作財産權과 著作
人格權을 分離 區分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계法과 區分하지 않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르만계法이 存在함에 
注目한다면, 게르만계法의 國家들에서는 著作財産權뿐만 아니라 著作人格權이 相續의 對象으로 著者 死後 70년까지 正當한 
相續人에 의해 그 權利가 管理된다. 따라서, 만약 멀티미디어를 著作權法으로 保護한다면, 著作人格權은 著者 死後 姓名表記
權 정도만 存在하는 것이 情報인프라時代에 適正하리라 여겨진다. 

4. 結言 

본 硏究의 結果 멀티미디어 著作物의 法的 保護問題는 좀더 愼重한 法學者間 討論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情報인프라
構築은 旣存의 國家間, 大陸法界 및 英美法界에 存在하는 法理間의 差異를 克服한 國際的 統一法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며, 短期的으로는 旣存 著作權法理속에서 그 適用 可能한 法規를 찾아 適用하는 努力이 要求
되겠지만 長期的으로는 새로운 Sui-generis(特許法) 形式을 취하는 法이 나오리라 展望되며 이러한 論難의 過程을 거치며 
새로운 情報인프라法이란 法 領域이 生成되리라 생각된다. 이미 이러한 胎動은 유럽의 경우, 情報技術法(le droit de 
l'informatique)이란 새로운 法領域의 硏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韓國政府15)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法案16)을 主導的으로 制定하는 努力보다는 國際的 協約에 積極 加擔
하여 우리의 意見을 적극적으로 提示하고 우리와 法統이 비슷한 유럽 國家들과 步調를 맞추면서 國際的으로 關聯法의 合意
가 導出될시 그를 따름이 適合하다 思慮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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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 파리 12대학 법학박사 

주석2) 멀티미디어가 著作權法으로 保護된다는 結論에 到達하기 이전에는 사실 著作物이란 用語使用 自體에 다소 無理가 있
다. 

주석3) Florenson은 "상호작용하는 알고리듬 형태의 저장체에 저장된 다양한 장르 작품의 조합" 이라고 정의함. 

주석4) 宋永植, 李相, 黃宗煥, 知的所有權法(改正增補版, 서울, 育法社, 1991), p.850. 

주석5) Ibid, p.851. 

주석6) I. Cherpillod, '1'object du droit d'auteur", GEDLDAC, diffuse en France par Litec, 1985n. 221. 

주석7) A. Strowel, Droit d'auteur et copyright, Bruylant, 1993, pp.401-468. 

주석8) 大韓民國의 著作權法은 1957년 1월 28일까지도 日本의 著作權法을 그대로 施行하였고 1957년 著作權法도 당시 베
른 條約의 기본적인 形態를 계승한 明治時代의 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日本의 著作權法을 基礎로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 12월에야 비로소 그나마 우리의 法理를 기초한 새로운 著作權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著作權 侵害를 倫理的 問題로 여기고 權利侵害 問題를 法廷으로 飛禍 시키는 것은 점잖은 사람들의 道理가아니라는 
儒敎傳統의 社會文化的 認識에 따라 著作權 侵害에 관한 判例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著作權法上에 著作人格權
(공표권, 성명표기권, 동일성유지권)과 著作財産權(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의 法的 
保護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大韓民國의 著作權法은 大陸界 著作權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상기하
였듯 著作人格權과 著作財産權을 분리하므로 두 權利를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權利로 여기는 독일 法理('das Urheber-
recht')보다는 두 권리를 분리하여 다루는 프랑스 法理('le droit d'auteur')를 추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는 다시 한국 著
作權法에서 말하는 著作物의 '創作性'이란 곧 "創作者의 努力과 그 自身의 表出"이란 프랑스 著作權法의 法理論을 追從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新規性'에 접근한 보다 엄격한 '創作性'을 주장하는 독일 著作權法 보다는 덜 까다롭고 作者의 努力만을 중
시하는 英美法界 著作權 보다는 보다 엄격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法理가 위와 같이 大陸法의 著作權을 追從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大韓民國 政府가 베른 條約에 가입하
기 전까지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의해 주도된 世界著作權條約에만 加入하여 있었고 따
라서 法理論과 實務가 분리된 自己矛盾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矛盾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되는 한 예가 "創作性", "著作人格
權의 保護의 期間"등등 學界 및 行政實務陣 사이의 混亂으로 이어져 빠르게 발전하는 情報化社會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주석9)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m 281 F 2d. 83, 88(2d Cir. 1992) 

주석10) A. R. Miller, Software protection: The US Copyright Speaks on the Compute/Copyright Interface, Law 
and Business Inc., 1984, pp.109-167. 

주석11) Directive 96/9CE du Parlement europeenne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qnt la protection 
jurdique des bases de donnes. 

주석12) 2쪽 참조. 

주석13) 2쪽 참조. 

주석14) Directive du 29 octobre 1993 relative a l'harmonisation de la dureede la protection du droit d'auteur. 

주석15) 제1주제 "産業財産權에서 知的財産權으로"에서 본인이 언급했듯이, 知的財産權關聯立法이 일국의 關聯 産業發展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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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과 민감한 관계에 있으므로 情報通信部, 科學技術處 등등이 주축이 된 硏究 管理를 담당할 常設機構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석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중심의 최근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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